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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은 

규칙이나 기준을 명시적으로 따르지 않고, 빅데이터의 경향과 관계를 학습한다. 그 결과 생성

1) 이 글은 김기태, 신영규, 김은하, 김명주, 변소연. (2024). 사회보장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4장 2절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해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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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충격이 크다. 인공지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도 전 
세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2024년에 제정한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에 관해 국제적으로 가장 포괄적
인 법적 프레임워크다. 인공지능법은 위험성에 따라 인공지능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규제하고 있다. 사회보장 
영역에 한정해서 보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은 가장 위험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개인 정보에 근거해서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일종의 사회적 평점 부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
다. 법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보장 영역을 포괄하는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인공지능 사
용도 두 번째로 위험한 ‘고위험’ 영역으로 분류된다.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본법이 2024
년 12월에 제정됐으나,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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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결정, 예측, 추천, 콘텐츠의 생성 과정을 인간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인공지능의 ‘블

랙박스’(Zaber et al., 2024, p.19) 문제가 대두된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입력값과 출력값은 알

지만, 과정은 알 수 없다. 인공지능이 산출한 출력값을 신뢰할 근거도 제시하기 어렵다. 인공지

능의 압도적인 능력을 염두에 둔 윤리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윤리는 공공성, 다양

성, 지속가능성, 책무성, 안정성, 건전성, 통제성, 투명성, 설명 가능성, 공정성 등을 아우른다

(김명주, 2024, [그림 1] 참고). 인공지능이 가지는 특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다. 인공지능은 

인류 공영을 위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자율성, 지능성 및 학습능력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 세계 국가 및 지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혹은 가

이드라인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 거대할 수 있고, 

동시에 비가시적, 불확정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가 World Economic Forum(2023)의 

‘책임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Presidio 권고사항’, European Parliament(2024)의 인공지능법, 

OECD(2023)의 인공지능 원칙, UNESCO(2021)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 미국 백악관의 

AI 권리 장전 설계(White House, 2022),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시도했던 AI 규제법안(SB 

1047) 등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24년에 발효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

보고, 인공지능법이 사회보장 영역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수한 규제 가운데 유럽

출처: “AI 윤리와 규제”[발표 자료], 김명주, 2024. 8. 7. p.39. 사회보장행정에서의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세미나. 

| 그림 1. 인공지능의 특징과 관련된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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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의 인공지능법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제시한 규제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법적인 강제력

을 가지고 초국가적으로 집행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제정 의미 및 절차, 구성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AI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프

레임워크다(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에서 자주 사

용되는 간접적인 방식인 지침(directive)이 아닌 법(act)으로 제정됐다. 따라서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

이고 즉각적인 규제(regulations)로 적용되고, 국가별로 별도의 법률 제정 없이 효력을 발휘한다. 

인공지능법은 2021년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 지역 내에서 AI 

규제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됐다(라기원, 2024).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유럽연합 이

사회(European Union Council)는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였고, 유럽연합 의회(European Union Parliament)

는 윤리적 쟁점, 생체 인식 기술,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법안 작업을 시

작했다. 2022년에는 유럽연합 이사회 의장단이 회원국들 사이에 쟁점이 되는 여러 조항에 대

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후에도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2023년 6월에 유럽연합 의회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2024년 2월에는 법률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유럽 인공지능사무국(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Office)도 출범했다. 5월 들어 유럽연합 

이사회는 이 법률의 채택을 공식화했고, 7월에 유럽연합 관보에 공식적으로 인공지능법의 채

택 선언이 게재되었다(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새롭게 제정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목표는 유럽을 비롯한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AI가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AI 시스템이 인간의 기본권, 안전, 윤리 원칙 등을 존중하

게 하고, AI 모델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데 있다(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따라서 이 법은 구체적인 상황별로 AI 개발자와 배포자가 지켜야 할 명확한 요건과 의무를 명

시하고 있다. 물론 법이 AI 개발을 지원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AI 관련 혁신 정책 패키지 및 

AI 관련 협력 계획을 명시하고 있고, AI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행정

적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포함한다(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인공지능법은 모두 13개 장의 113개 규정과 13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의 제목

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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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내용
제1장 총칙: 법 적용 대상 및 범위, 용어 정의, AI 리터러시
제2장 AI 활용 관련 금지행위: AI 시스템의 활용이 금지되는 경우와 예외

제3장

고위험 AI 시스템:
제1절: AI 시스템의 고위험 분류 기준
제2절: 고위험 AI 시스템의 준수사항
제3절: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배포자·기타 이해관계자의 준수사항
제4절: 승인기관(통보기관), 인증기관
제5절: 표준·적합성 평가·인증서·등록 기준

제4장 특정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의무: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AI 시스템의 제공자 및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

제5장

범용 AI 모델:
제1절: 범용 AI 모델의 분류 규칙
제2절: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3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준수사항

제6장 혁신 지원 방안: 규제 샌드박스 및 실제 조건에서의 고위험 AI 시스템 시험이 가능한 예외와 스타
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 진흥 제도

제7장
거버넌스:
제1절: 유럽연합 수준의 거버넌스 – AI사무국, 유럽AI위원회, 자문포럼, 독립전문가 과학패널
제2절: 국가 관할기관 – 각 회원국의 관할 기관 지정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을 위한 EU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관리하는 고위험 AI 시스템
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9장

사후 모니터링, 정보공유, 시장감독:
제1절: 사후 모니터링
제2절: 중대한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제3절: 시장감독기관 및 집행위원회의 규범 집행을 위한 수단
제4절: 구제수단
제5절: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제10장 행동규범 및 지침: 고위험 AI 시스템을 제외한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행동규범 및 지침 마련
제11장 권한의 위임과 위원회 절차: 집행위원회 권한 위임의 근거, 집행위원회 보조위원회 근거 규정
제12장 처벌: AI 시스템에 대한 규범 위반, 범용 AI 모델에 대한 규범 위반에 관한 처벌 규정
제13장 종칙

주: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및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특성과 쟁점: 우리나라 인공지능 입법에 대한 시사
점”, 라기원, 2024, AI Issue Paper를 바탕으로 표를 재구성함.

| 표 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구성 |

3.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특징 및 적용 범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3조에서는 인공지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다양한 수준

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배포 후 적응성(adaptiveness)을 보일 수 있는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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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시스템은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적을 위해 입력받은 데이터를 바

탕으로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물리적 혹은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포함한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한다”(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3, (1)). 

인공지능법은 유럽연합 역내 시장에서 AI를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자 한다(라기원, 2024). 즉, 회원국들이 개

별적으로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막아 AI 시스템의 개발, 수입 또는 사용에 있어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 인공지능법의 특징

인공지능법의 특징은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고위급 전문가그룹(European Commission AI 

HLEG, 2019)이 제시한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윤리 지침(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을 바탕

으로 규범이 형성됐다는 점이다. 인공지능법 전문은 윤리 지침이 제시하는 다음의 일곱 가지 

원칙에 근거한다. 인간 주도･감독(Human agency and oversight), 기술적 견고함과 안전성(Technical Robustness 

and safety),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거버넌스(Privacy and data governance), 투명성(Transparency), 다양성과 차별 

금지 및 공정성(Diversity, non-discrimination and fairness), 사회･환경적 복지(Societal and environmental well-being), 책

임성(Accountability) 등이다(EU AI Act, (27)). 위와 같은 원칙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사회보장 영

역에도 연결됨을 추정할 수 있다. 

인공지능법의 가장 큰 특징은 위험성 차원에서 AI 시스템을 분류한 다음, 그에 따라 규제의 

내용을 차등화한다는 점이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포하는 위험성의 강도와 범위에 비례하여 

규제 유형과 정도가 규정되는 것이다. 

인공지능법에서 핵심 개념인 위험성은, 인공지능의 개념 정의에 바로 뒤이어 다음과 같이 제

시된다. “위험의 발생 가능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의 결합”(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3, (2)).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모델의 성격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위

험성의 경중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규제의 수준도 연동한다. 이 법에서는 AI 시스템의 위험성 

수준을 네 가지로 구분한다([그림 2] 참고). 네 가지 위험성 수준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unacceptable risk)2)’, ‘고위험성(high risk)’, ‘제한된 위험성(limited risk)’, ‘최소한의 위험성(minimal risk)’ 등이

2)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본문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unacceptable)’에 더해 ‘금지된(prohibited)’이라는 표현도 자주 등
장한다. 또한 ‘제한된 위험성’은 투명성(transparency) 위험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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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은 활용 자체가 금지된다. 다음

으로 ‘고위험성’을 가진 인공지능 활용에는 엄격한 준수사항이 요구된다. 세 번째인 ‘제한된 위

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AI의 활용은 투명성 의무가 부과되고,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는 자율적 규제가 따라붙는다(윤혜선, 2024.9.23.). 위의 네 가지 위험성을 순서대로 하나씩 살

펴보겠다. 

출처: “Artificial intelligence act”, Madiega, 2024, European Parliament, p.1의 그림을 라기원(2024)이 번역해서 제시함. 
저작권 2024, European Parliament, 한국법제연구원.

| 그림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하는 위험의 위계 |

첫째, 가장 높은 수준의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unacceptable risk)’의 경우를 살펴보자.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은 AI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 건강, 기본권에 명백한 위협이 되는 경우다. 인공지

능법 제5조 1항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하는 사례를 (a)∼(h)에 걸쳐 여덟 

가지를 제시했다.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5 (1)). 첫째, 

사람의 의식을 넘어서는 잠재적인 기술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조작적이거나 기만적인 기술

을 사용해서, 개인 또는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해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둘째, 연령, 장애 또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기인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동

을 왜곡함으로써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셋째, 자연인 또는 집단

의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진, 추론된 또는 예측된 개인적 또는 성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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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해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을 사용한 경우다. 넷째, 프로파일링 또는 

성격 특성만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의 범죄 행위를 예측하는 경우, 다섯째, 인터넷이나 폐쇄회

로(CCTV) 영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얼굴 이미지를 스크랩하여 얼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경우, 여섯째, 의료 또는 안전을 제외한 목적으로 직장이나 교육 기관에서 개인의 감정을 추

론한 경우, 일곱째, 인종, 정치적 견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 종교적 혹은 철학적 신념, 성생활, 

성적 지향 등과 같이 민감한 개인적 특성을 유추하기 위한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biometric 

categorisation systems)인 경우, 마지막으로 법 집행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 정

보(‘real-time’ remote biometric identification)를 수집한 경우다. 여덟 가지 가운데 사회보장 영역과 가장 밀

접한 내용은 세 번째인 사회적 평점 부분이다. 관련 내용은 아래 4절에서 살펴보겠다. 

수용할 수 없는 위험성 관련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3500만 유로(약 500억 원)와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연매출액의 최대 7%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윤혜선, 2024 .9. 23.). 단, 중소기업이 위반했을 때는 위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이 과징

금으로 부과된다. 유럽연합 소속 기관, 대리인, 조직의 경우에는 최대 150만 유로(약 20억 원)

가 부과된다.

두 번째로 고위험성(high risk)을 살펴보겠다. 인공지능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고위험성을 가

진 인공지능 시스템은 자연인의 건강, 안전 또는 기본권에 위해를 가할 중대한 위험을 내포하

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법 부속서 Ⅲ에서 제시된 여덟 개 영역의 고위험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3) ① 생체인식 및 분류, 감정인식 시스템4), ② 주요 사회기반시설, ③ 교육, 직업훈련 영

역, ④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자에 대한 접근, ⑤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⑥ 인간의 기

본권과 관련된 법 집행, ⑦ 이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⑧ 사업절차 및 민주적 절차 등이다. 

여덟 가지 가운데 ⑤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essential private and public services)는 사회보장 영역

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해당 내용도 아래 4절에서 살펴보겠다.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은 시장에 출시되기 전 준수사항으로 다음의 일곱 가지가 제시된다

3)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는 고위험성 인공지능을 부록 I과 부록 III에서 각각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부록 I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사회
보장 영역과 무관해서 별도로 설명하지는 않는다. 

4) 생체인식 및 감정인식 시스템은 앞서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유럽연합 혹은 개별 회원국의 법에 따라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유럽연합 인공지능법 부록 III 1호).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인식이 예외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로는 실종된 아동을 수색해야 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임박한 테러 위협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중대한 범죄 행위의 가해자 또는 용
의자를 탐지, 위치 파악, 식별 또는 기소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논란
을 우회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인공지능 사용 목적에 보안(security)이나 안전(safety)을 중심에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일고 있
다(van Bekkum & Borgesiu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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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윤혜선, 2024. 9. 23.). ① 적절한 위험 평가 및 

완화 시스템 구축, ② 리스크 및 차별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품질 데이터 구축 및 관리, 

③ 결과의 추적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 기록(logging), ④ 시스템과 그 목적에 대한 모든 정

보를 제공하는 상세한 문서화(규제 준수 여부 확인 목적), ⑤ 사용자에게 명확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⑥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인간의 감독 조치, ⑦ 높은 수준의 견고성, 보안 및 정

확성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를 제공자, 배포자, 공인 대리

인, 수입업자 등으로 분류하고, 각자에 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공

자(provider)에게는 유럽연합 적합성 선언 작성, CE 마크 작성 등의 17개 의무가 부과된다. 사회보

장 영역에서 작동하는 다수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러한 규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나. 인공지능법의 적용 범위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들은 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

미가 있다. 인공지능법 2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면서, 일곱 가지 유형의 이해당사자 가

운데 하나로 “유럽연합에서 AI 시스템 출시･서비스화하거나 범용 AI 모델을 출시하는 제공자”

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장소불문(“irrespective of whether those providers are 

established or located within the Union or in a third country)”(Artificial Intelligence Act 

Article 2 (1))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즉, 유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인공지능 시스

템을 출시하거나 적용하는 업체는 국적을 불문하고 규제의 대상이 된다.5) 국제적으로 인공지

능 산업을 대부분 선도하는 미국의 업체들도 유럽연합에 와서는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는 한

국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위험성 인공지능 시스템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최대 1500만 유로(약 218억 원) 혹

은 전년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3% 중에 더 높은 금액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이 

고위험 관련 조항을 위반하면 두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금액이 부과된다. 유럽연합의 기관, 에이

전시, 기구의 경우, 과징금은 최대 75만 유로(약 10억 원)로 한정된다. 

5) 물론 예외도 다음과 같이 있다. ① 군사, 국방, 국가 안보 목적의 AI 시스템, ② 유럽연합 또는 그 회원국과 사법 공조 협약을 체결한 제3
국의 공공기관이 그 협약의 체계 안에서 사용하는 AI 시스템, ③ 과학적 연구 및 개발 목적으로만 특별히 개발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AI 
시스템과 AI 모델, ④ 출시 및 서비스 개시 전 AI 시스템을 연구, 테스트, 개발하는 활동, ⑤ 고위험성 AI 시스템이 아닌 무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출시된 AI 시스템, ⑥ 사적 및 비전문적인 활동, ⑦ 일부 목적을 위한 법집행기관(경찰, 이민 당국 등)의 AI 시스템 사용 등에
는 인공지능법 적용이 제외되거나 특례가 인정된다(윤혜선, 20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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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적시한 네 가지 유형의 위험성 가운데 세 번째는 제한적인 위험성이다. 제한적인 

위험성이란 AI 사용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위험성을 뜻한다. 인공지능법은 인

간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투명성에 관한 구체적인 의무를 규정

한다. 예를 들어 챗봇과 같은 AI 시스템을 사용할 때 인간은 기계와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

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계속 챗봇을 사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urope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2024).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인공지능기술이 챗봇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Zaber et al., 2024).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위험성이 있다. 최소한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AI 시스템에는 스팸 필터, 

알고리즘을 통한 콘텐츠 추천시스템 등이 해당된다. 인공지능법은 이와 같이 최소한의 위험성

에 해당하는 AI 시스템에 별도의 규제를 규정하지 않고, 자율적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 

4.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 

가. 핵심 의제,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서 사회보장과 연관된 가장 민감한 대목6)은 ‘수용할 수 없는 위험

성(unacceptable risk)’에서 세 번째로 제시된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이다. 사회적 평점은 “개인의 데이

터를 기반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신용 행태, 교통 위반, 사회적 참여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평가는 특정 서비스나 특권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된

다.”(Mosene, 2024).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을 본문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European 

Parliament, 2024, Chapter II, Article 5, 1. (c)).

“자연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행동이나 알려진, 추론된 또는 예측된 개인적 또는 성격적 특성을 기반으로 일정 기간 대
상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에 투입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회적 평점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
(i) 데이터가 원래 생성되거나 수집된 맥락과 무관한 사회적 맥락에서 특정 자연인 또는 집단에 대해 불리하거나 부정적

인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
(ii) 특정 자연인 또는 집단의 사회적 행동 또는 그 행동의 심각성과 비교하여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불리하거나 부정적

인 대우를 초래하는 경우”

6) 한 가지 확인할 점은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분석을 담은 학술논문이나 보고서는 아직 찾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법률 내용, 관련 시민단
체 성명, 국내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중심으로 관련된 영향을 추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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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사회적 평점을 논의하면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유럽의회 산하의 연구기관인 유럽의회연구소(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가 인공지능

법을 설명하는 짤막한 해설서(Madiega, 2024)에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

도 사회적 평점 부여는 사회보장과 일정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개인 혹은 가구 단위의 소

득, 재산, 가구원 등의 정보에 근거해서 빈곤, 실업, 은퇴, 상병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근거해

서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는 급여 자격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을 개인 혹은 가구에 부여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국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가구원 정보 등에 기반해서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한다. 

그러한 자료의 내용이 개인의 소득, 연령, 가구, 건강 등 개인적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

회적 평점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의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 제정 과정에서도 사회적 평점과 관련한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의 인

권 단체인 Human Rights Watch(2023. 10. 9.)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유럽이사회와 유럽

의회에 사회적 평점 관련 규정 강화를 제안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서 나타날 문제를 다음과 같

이 언급했다. “프랑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에서의 조사 결과, AI 기반의 사

회적 평점 부여 시스템이 사람들의 사회보장 지원 접근을 방해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빈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차별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고 있음이 드러났

다.”(Human Rights Watch, 2023. 10. 9.) 이러한 문제들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

기됐다. 프랑스(La Quadrature Du Net, 2023), 네덜란드(van Bekkum & Borgesius, 2021)와 

덴마크(Jørgensen, 2021)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탐

지하거나 위험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무리하게 활용하거나(Appelman et al., 

2021), 알고리즘이 취약계층에게 편향적으로 작동했다(van Bekkum & Borgesius, 2021)는 지

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회보장 부정수급 추적 

알고리즘인 시스템 위험도 표시(Systeem Risico Indicatie) 시스템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면서 작동

이 중단된 바 있다(Bekker, 2021).

나. 사회적 평점의 기준

유럽연합도 사회적 평점과 관련한 비판 및 부작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법률에 붙은 

(i)과 (ii)의 내용은 인공지능의 사회적 평점이 ‘수용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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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즉,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부당한 대우를 초래할 때만 사회

적 평점이 금지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 인공지능의 작동이 ‘순기능’을 하는 경

우에는 규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논란이 종료되기는 어렵다.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급여 대상자를 판단 혹은 추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편향성 등의 문제로 

특정 집단에 대한 급여를 변경/중지/중단한다면, 이는 불리/부정/부당할 수 있다(강지원, 

2024. 11. 7.). 실제로 덴마크나 네덜란드 등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에 순기능할 것으

로 기획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결과적으로 차별과 편향을 낳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Jørgensen, 2021; Bekker, 2021). 이 대목은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

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논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공지능법에서 두 번째로 수위가 높은 ‘고위험(high risk)’ 인공지능 영역을 보겠다. 

여기에서는 다섯 번째 고위험 인공지능 영역으로 ‘필수 민간 및 공공 서비스 분야’가 제시됐다. 

이 영역은 사회보장 영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고위험 인공지능을 영역별로 상술한 유

럽연합 인공지능법 부록(Annex) Ⅲ에서 사회보장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Annex Ⅲ, 5). 

“필수 민간 서비스 및 필수 공공 서비스와 혜택에 대한 접근 및 이용7):
(a)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자연인의 필수적인 공공 복지 급여8) 및 서비스(의료 서비스 
포함)에 대한 자격을 평가하거나, 해당 혜택 및 서비스를 부여, 축소, 취소 또는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AI 시스템”

‘고위험’으로 분류한 ‘필수 민간 및 공공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사회적 평점(social scoring)과 밀접

하게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자격 요건을 판정하기 위해서

는 사회적 평점 산정이 대부분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법은 관련 고위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설명했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58)). 

7) 급여 수급에 관한 내용을 담은 (a) 외에도 보건의료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언급도 있다. 사회보장 영역과 일정한 연관성이 있지만,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다루지는 않는다. “(c) 생명 및 건강 보험의 경우, 자연인에 대한 위험 평가 및 가격 책정을 위해 사용되는 AI 시
스템; (d) 자연인의 긴급 호출을 평가 및 분류하거나, 경찰, 소방관, 의료 지원을 포함한 긴급 대응 서비스의 출동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출동하는 데 사용되는 AI 시스템, 그리고 응급 의료 환자 분류 시스템”

8) 인공지능법에서는 ‘public assistance benefit’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이를 공공부조 급여로 번역하는 것이 적정
할 듯하지만, 법의 맥락에서는 공공부조에 한정되지 않는 공적인 복지급여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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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공적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받는 자연인은… 공공기관 앞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이러한 급여
와 서비스가 지급, 거부, 축소, 취소 또는 회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된다면, 해
당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 차별 금지, 인간의 존엄성 또는 효과
적인 법적 구제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고위험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유럽연합은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에서 엄격한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다소 강한 규제 내용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적용될 여지도 크다. 그렇지만 

법의 다음 문장에서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가능성도 열어 둔다.

“이 규정은 공공행정이 준수되고 안전한 AI 시스템의 광범위한 사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 방식
의 개발과 사용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시스템이 법적 및 자연인에게 고위험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
다.”(Artificial Intelligence Act, (58)). 

사회보장 행정을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 과정에서 ‘배포자

(deployer)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강지원, 2024. 11. 7.). 배포자는 고위험성 인공지능 활용

에 있어서 13가지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기본권 영향 평가
(fundamental rights impact assessment) 등이 예가 된다. 정부 및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고위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 유럽 사회 및 사회보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유럽 사회는 다

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다. 독일 사회보험 유럽대표부(Deutsche Sozialversicherung 

Europavertretung, 2024)는 “인공지능법 도입 이후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고 논평했다. 이러한 반응은 아직 인공지능법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모호하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유럽 노동조합 측에서는 인공지능법이 

관련 대기업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는 비판도 가하고 있다(Vranken, 2023; Del 

Castillo, 2023). 따라서 인공지능법 규제의 실질적인 강도는 향후 추가로 마련될 가이드라인, 

기준, 표준, 행동강령, 판례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인공지능법의 구

체화를 위한 논의와 협상에서 기업, 노동자 단체, 인권 단체, 관료 집단 등 이해당사자 사이에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이 사회보장에 미치는 의미

와 영향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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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며

지금까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배경과 내용을 일람하고, 사회보장 영역에 미칠 영향을 살

펴보았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법이 가

지는 두 가지 성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 법은 지금까지 나온 AI에 관한 가장 포

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의 육성을 중심

으로 접근한다면,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이 가지는 파괴력을 제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인간중

심적, 윤리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지는 잠재적인 위험성을 고려할 때,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마련한다면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권위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

째,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미국 및 중국에 유럽이 던지는 견제구의 성

격도 있다(Petrosyan & Ataliotou, 2024). 영국의 언론기관인 Tortoise Media(2024)에 따르

면, 인공지능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한 국가별 순위는 미국이 압도적인 1위이고 다음으로 중

국,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 한국, 독일, 캐나다 등의 순이었다. 유럽연합의 시도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주도하면서, 공적인 규제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등과의 기술적인 

격차를 좁히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윤혜선, 2024. 9. 23.).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규제의 국제 표준으로서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현재로선 단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가질 파괴력을 고려할 때, 한국도 언제

까지 규제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특히 한국에서 급여 대상자 및 급여 수준 사전에서 인

공지능, 머신러닝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다수 활용되고 있다. 김기태 외(2024)는 국내 사회보

장 분야에서 ICT가 적용된 사례가 36건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년 12월에야 제정됐다. 인공지능 기

술은 세계 6위 수준이지만(Tortoise Media, 2024), 규제의 측면에서는 이제야 첫걸음을 내디

딘 셈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의 법안 구성 과정에서 사회보장 혹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논의 

또는 언급은 전무했다. 관련 연구도 희소하다. 정부에서도 복지정책 영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준비는 진행된 바가 없다. 인공지능법이 한국에 준용된다면 당장 정부와 공공기관은 배포자로

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 기본권 영향 평가 등 이행할 의무가 산적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관련 규제와 정책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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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I’s rapid advancement is making a far-reaching impact. Governments worldwide are seeking regulations to 
maximize AI’s benefits while minimizing its risks. Enacted in 2024, the EU AI Act is the most encompassing 
transnational legal framework to date concerning AI use. It regulates AI use in four areas, classified by their 
respective risk levels. With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the Act entirely prohibits AI-based social scoring, 
labeling it as an “unacceptable” and highly harmful risk. However, as administering social security inherently 
involves some form of social scoring, disputes are likely as the law phases into effect. The use of AI in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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